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▌제   목 : [성명] ‘광명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’ 부결에 유감
▌일   자 :  2023. 10. 26. ▌배포일자 :  2023. 10. 26.

광명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부결에

 광명시민단체협의회 유감을 표명

광명시의회는 10월 24일 10시 제280회 임시회 제2치 본회의를 열어 ‘광명시의회 직장 내 괴
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’(이하 ’조례안‘)을 상정하였다. 이 ‘조례안’은 광명시의회 소속 직원
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, 괴롭힘에 대한 신고자와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
한 상황을 정함으로써 상호 존중하며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로 발의
되었다. 그러나 광명시의회에서는 재적의원 10명 중 찬성 5명, 반대 0명, 기권 5명으로 의안
을 부결시켰다. 

‘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규정’은 조직 구성원들이 상호 존중하는 근무 환경을 만들기 
위해 조직 내에서 필수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제도이다. ‘조례안’은 지난 
10월 12일 광명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통과 후 본회의에 상정한 것이다. 이를 5명
의 시의원들이 반대토론이나 합리적인 의견 없이 기권이라는 수동적인 태도로 부결시켰다. 

광명시민단체협의회는(이하 ‘시민협’) 어느 곳보다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앞장서야 할 광명시
의회가 늦은 감은 있지만 ‘조례안’을 상정과 의결을 기대했지만 ‘부결’이라는 결과에 유감을 
표명한다. 또한 광명시 갑질 근절과 조직문화 개선을 꿈꾸는 많은 광명시민과 광명시의회 직
원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것에 대한 공식 사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.

특히, 얼마 전 성비위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시의회가 기권이라는 무책임한 방식으로 인권 
향상을 위한 조례를 부결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.

이에 광명시민단체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. 
광명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의결에 기권한 시의원들은 
시민들에게 사과하고, 조례안 가결을 위해 책임을 다하라! 끝.


